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<신설 2024. 6. 28.>

의료폐기물의 인계ᆞ인수사항의 입력방범 및 절차(제20조제4항 관련)

1. 의료폐기물 인계ㆍ인수사항은 전자태그, 비콘태그, 태그 리더기 등 무선주파수

인식장비(이하 “무선주파수인식장비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

에 입력해야 한다.

2.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

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

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을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. 다만, 사용

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 오류, 천재지변 또는 화

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을

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.

3. 의료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,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

비를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

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.

4. 의료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,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

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, 정상작동이 되지

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5. 그 밖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

인계ㆍ인수 사항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

규격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